
 

 

 

2019. 5. 2. 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,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또는 설정 

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

공시합니다. 

– 다      음 – 

1. 신규 소규모펀드(1년) 여부 

펀드명1(운용펀드) 펀드명2(투자자펀드) 
펀드코드 

(운용펀드) 

펀드코드 

(투자자펀드) 

소규모펀드 

발생일 

비율산정 

대상구분 

해당사항 없음 

 

2. 신규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

펀드명1(운용펀드) 펀드명2(투자자펀드) 
펀드코드 

(운용펀드) 

펀드코드 

(투자자펀드) 

소규모펀드 

발생일 

비율산정 

대상구분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A 

K55303BF1103 

K55303BF1111 

2019-04-29 산정대상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Ae K55303BG3991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C K55303BF1129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Ce K55303BG4015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C-Pe1 K55303BT4150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C-P2 K55303BR9326 

마이다스밸런스마스터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C-Pe2 K55303BT4168 

 

3. 소규모펀드 현황 

펀드명1(운용펀드) 펀드명2(투자자펀드) 
펀드코드 

(운용펀드) 

펀드코드 

(투자자펀드) 

소규모펀드 

발생일 
구분 

마이다스뉴베스트트리오증권투자신탁(주식) 마이다스뉴베스트트리오증권투자신탁(주식)A1 KR5303542918 KR5303712826 2018-11-30 소규모펀드(1개월) 

소규모 펀드 공시 



 

4. 소규모펀드 비율 현황 

기준일자 

공모추가형펀드수(운용펀드 기준) 소규모펀드 수 
소규모펀드비율

(=J/E)*100 
전체(A) 

3항1호펀드

(B)* 

3항2호펀드

(C)* 

3항3호펀드

(D)* 

차감계 

(E=A-B-C-D) 
전체(F) 

3항1호펀드

(G)* 

3항2호펀드

(H)* 

3항3호펀드

(I)* 

차감계 

(J=F-G-H-I) 

2019-04-30 19 0 0 0 19 2 0 0 0 2 10.53% 

*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은 ‘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’ 제2장제4조를 참조 

 

※ 상기 비율산정대상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㈜의 소규모펀드 비율 계산시 산정대상 여부를 구분한 것입니다. 

※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(http://www.kofia.or.kr/), 집합투자업자(http://www.midasasset.com/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
